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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성명 :

건 명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1월 21일

소개의견

청원인 한상천 외 11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8년 1월

20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중에서 가결된 안건 중 하나인, <기간제교원

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2017년 11월 20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전국 기간제교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900명 중 305명이 기간제교원이 꼽는 차별 중 하나로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을 꼽았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에 대한 차별과 고충을 해소할 법적 근거 및 공적 시스템이 확립되어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에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는 ‘고충처리’ 조항을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하여, 기간

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

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청원소개의견서

소 개 의 원 인



현행 신설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

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

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

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

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

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

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

1. 제안이유

2018년 1월 현재, 기간제교원의 수가 2013년 4만2천470명에서 2017년 4만7천633명으로 4년 만에 5천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 있는 기간제교원은 정규직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많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가 2017년 11월 20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전국 기간제교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900명 중 305명이 ‘기피업무나 과중업무 분담’을 기간제교원이 겪는 가장

큰 차별이라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 기간제교원은 매일 9시까지 야근을

하며 8~9년 동안 계속 과중한 업무만 하다 보니, 가정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습

니다.

이렇게 기간제교원이 행정적 업무의 과중으로 고충이나 가족문제, 차별을 겪고 있는데도, 이들의 고충

을 해소를 해주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간제교원

의 체력이 저하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

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교육공

무원법 개정안에서 기간제교원의 고충처리 미적용 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간제교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과 정규직교원의 지위를 보다 동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더 나아가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학생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

니다.

2. 주요골자

제 32조 (기간제교원)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

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구문 대조표-

청원서



한다.

<중략>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

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

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한다.

<중략>

제49조(고충처리) ①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

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

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

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

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